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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지난 2025년 9월 16일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이 제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위임됨에 따

라 온라인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원 정수 구성 비율을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의 정수 규정 명시함(안 제3조제1항).

나. 온라인학교 위원 구성 비율 범위 명시함(안 제3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온라

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